
"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받  음 수신자 참조

참  조 

제  목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1. 귀 협회(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공사 개시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동 신고 제도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도로, 건물 신축공사 등의 굴착공사로 인해 

지하 매설 배관 파손사고가 발생하면 가스폭발 위험과 함께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굴착

공사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굴착공사 개시 전에 지하 매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신고 벌칙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벌칙)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9조(벌칙)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따라서, 협회(연합회)의 회원사가 굴착공사를 개시하기 전 원활히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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